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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1. 교통지도과-28526(2015.11.17)호와 관련입니다.

        2.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안건상정 요청이 있어 

아래와 같이 『성북구정보공개심의회』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가. 일    시 : 2015. 11. 20(금) 16:00시

          나. 장    소 : 6층 행정국장실    

          다. 심의방법 : 참석 심의

          라. 참석대상 : 성북구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6명

            - 위원장 : 행정국장 

            - 위  원 : 감사담당관, 행정지원과장, 김귀옥위원, 유한범위원, 이재욱위원, 김보하위원 

          마. 심의안건 : ‘비공개결정’에 대한 이의신청

            - 청구내용 : 2009.1기~2015.1기분 법인택시 부가세지급액 중 급여(기본급,수당) 포함

               지급회사와 지급액

            - 비공개 사유 :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

             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써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(비밀유지) 제1항에 해당  

            - 이의신청 내역 :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총지급액 중 급여(기본급, 수당)포함내역을 

                공개하지 않고 총지급액을 공개하여 1차에 대한 이의신청임.

붙 임 : 1. 심의자료. 1부.

       2. 관련자료 1부. 끝.


